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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국선)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20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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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

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ㆍ저장한 행위는 피

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

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

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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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